
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표 12] <신설 2020. 12. 30.>

수수료(제51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 가. 수수료는 신청비, 출장비, 심사ㆍ관리비를 포함하며, 신청인이 부담한다. 
 나. 출장비
  1) 공무원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, 공

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.
  2)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

고,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.
 다. 심사ㆍ관리비
1)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심사보고서 작성,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

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2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)에 따른 심사ㆍ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

고시ㆍ징수하고,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의 사항: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

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,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
가.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

을 받으려는 경우
5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

나.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

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

2만원 공통기준 적용

(현장심사를 한 
경우로 한정함)

공통기준 적용
(현장심사를 한 
경우로 한정함)

다.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
갱신을 받으려는 경우

5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

라.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
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
우

5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

마. 법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
의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
갱신을 받으려는 경우

10만원(정보통신
망을 이용하여 

신청하는 경우에

공통기준 적용 없음



는 9만원)

3. 납부방법 등
 가.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.
 나.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

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. 
다. 인증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업무가 불

가능하게 된 경우의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

라 반환해야 한다.

라. 수수료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,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

야 한다.


